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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달의�칼럼 점점 쪼그라드는 

법학교과서

최근 어느 출판사 대표가 법학교재를 불법

복제한 로스쿨생 40여 명을 고소하였다. 정

가 70만 원 정도의 교재들이 PDF파일로 복

제되어 단돈 5000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보니 법학교재를 주로 출간하는 20곳의 출

판사가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런 소

식을 접하면서 과연 법학교과서는 불법복제

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 쓴웃음을 짓

게 된다.

얼마 전에 서울대 로스쿨 도서관의 학생열

람실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개별 책상

마다 그 많은 법학교재들 중에서 교과서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자신이 출간한 교과

서로 강의하던 어느 교수는 상당수 학생들

이 당당하게 수험서를 펴고 강의를 듣는 것

을 보고 강의할 의욕조차 잃었다고 하고, 심

지어 어느 교수는 자신이 교과서를 출간하

고 나니 같은 과목을 개설한 다른 교수로 수

강생들이 몰려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로

스쿨생들은 대부분 수험서를 통해 법학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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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8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6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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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교과서

는 강의용으로 마지못해 일시 이용할 

뿐이고, 교과서가 없는 교수들은 아무 

교재나 좋다고 하거나 심지어 수험서

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본 법학분야에서 새로

운 교과서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형

법과 형사소송법에서도 기존 교과서의 

개정판이 나올 뿐이지 새 교과서를 거

의 찾을 수가 없다. 오래전에 고인이 되

신 곽윤직 선생님과 이재상 선생님의 

제자나 후배 교수들이 공저자가 된 교

과서들이 아직도 민법과 형법의 중심

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

지만 많이 답답하기도 하다. 사실 교수

들에게는 논문이 재임용과 승진에 필

수적인 요소이고 교과서는 초판이 아

니면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로스

쿨 평가에서도 교과서 등 저서는 제외

되어 신진 교수들은 대부분 논문작성

에 치중하고 있다. 사실상 심사위원들

만 읽고 대부분 끝나버리는 별로 가치

도 없는 논문들만 양산되고 있으며, 그

러다 보니 교과서 등 저술로 이어지지

도 못하는 것이다. 학술상도 논문이 아

니면 아주 특별한 분야이거나 독특하

게 작명된 저술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교과서는 이제 법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도 반기지 않고, 대형

서점에서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제대로 된 교과서가 계

속 나올 이유가 없고 로스쿨생들과 같

은 독자들의 외면은 더욱 깊어지는 악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해결방법은 과연 없는가. 먼저 교수

들이 기존의 출간된 책들 중에서 좋은 

교과서를 선택해서 강의교재로 삼고 

법학의 기본과 체계를 제대로 잡아주

어야 하며, 변호사시험도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득점 합격이 

정당하게 평가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로스쿨생들도 3년이란 기간

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교과서로 벗 삼아 정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고득점 합

격의 바른길이란 사실을 알고 실천해

야 한다.

 

법학도를 위해 교과서를 출간하는 일

이 비록 오랜 기간 매우 고된 작업이지

만 교수로서 가장 보람차고 자랑스러

운 업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법률신문)


